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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중간 발표 초고11.10 ( ) -

김 도 승 교수 목포대학교 법학과 | 

 

1. 정의 의 개념과 역할‘ ’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  o 

해야 한다는 가치로 이해되며 법의 이념이자 지향점임, . 

정의는 개인 및 집단 상호간의 분쟁을 만인 대 만인의 무력투장이 아닌 공통의 규범     - 

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고 안정된 협동을 이끌어 내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덕목 

정의는 국가와 법의 첫째 덕목으로서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장   o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으로 나타남

개인 기업 차원에서는 개인 기업 의 자유 권리들 시장에서의 자유 개방 경쟁을     - ( ) ( ) · , · ·

최대한 확대해서 보장하는 민주화 자유화를 통해 개인 기업 과 시장 전체를 최대한 · ( )

활성화하여 개개의 모든 국민들 개인 기업 이 추구하는 바의 공동선 가치들을 극, ( · )

대화해서 성취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공동체 차원에서는 개인 기업 의 자유 권리들 등을 최대한 보장한 결과 개인과 개    - , ( ) · , 

인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양극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선 가치들이 합

리적인 수준에서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균형화를 추구

존 롤스 정의론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1971)■ 『 』

모든 이에게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를 우“ , 

선으로 배려해야 한다 또한 결과의 불평등은 존재하되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균등. , , 

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다.”

사상체계의 첫째 덕목이 진리 라면 사회제도의 첫째 덕목은 정의 다 이론이 “ ‘ ’ , ‘ ’ . 

아무리 정교하다 한들 진리가 아니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 법과 제도 역시 , 

효율적이고 잘 정비되었다 한들 정의롭지 않으면 폐기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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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의의 관념은 사회 정의로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지면 유리한 재화나 지   o ‘

위 짊어지면 부담이 되는 의무를 각자에게 어떻게 나누는 것이 옳은가 라는 배분의 , ’

정의를 떠올리게 됨

사회 정의 란 개인에게 정당한 몫을 부여하고 그 몫에 대한 권리 책    - (Social justice) , 

임의식 이익을 정당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기회의 균등한 분배와 투명한 사회를 지향, 

부정의 는 재화 각각의 사회적 의미가 무시되고 특정 재화에 대한 분배 기준    - ( )

이 여타 재화들의 분배기준을 무단히 지배하는 상황에서 발생

절차적 정의 □ 

실질적 정의 원칙들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절차적 정의의 요건에 따라서 도출된 결과 - 

라면 정의롭다는 평가

우리가 절차적 공정성이나 절차적 정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를 통해 부당하거나  - 

불공정한 결과를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

 

사회 정의 담론의 네가지 요소◆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 대상- ( )

분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에게 분배대상자- / ( )

재화를 어떤 기준에 따라 특정 집단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가 분배기준- ( )

누가 분배대상인 재화와 분배 대상자 분배 기준을 결정하는 정의 담론의 주체인가- , 

절차적 정의의 네가지 요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거나 특혜를 주는 정실주의나 자의적 집행① 

이 없어야 함 그러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은 결정 자체를 할 수 없는 문. 

제에 직면할 수 있음 정당하고 신중한 고려와 기준을 도출해야 함. 

절차가 공정하려면 분배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고 정확하게 고려② 

되어야 함

공지성 요건 즉 규칙과 기준이 당사자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고 또 이해publicity , ③ 

할 수 있도록 설명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요소가 절차에 포함되어서는 안됨④

네가지 요건은 결과의 정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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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 Distribution according to needs□ 

사회 연대의 이상에 기반한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 이 사회정의의 주된 원칙으로서 등- ‘ ’

장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계급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비참한 처지가 사회운동

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세기 후반19

- 필요한 것에는 주관적 소망이나 선호와는 독립해서 존재하는 객관적 요소가 포함됨

- 필요의 개념에는 긴급성과 중요성을 담고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의 언어 용법과 도덕적 담

론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짐

- 기본적 필요 인간다운 삶의 보편적 전제조건: 

기본적 필요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계획을 짜고 실천해 o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이자 최소한의 자율성 능력을 가지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임

기본적 필요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개인들은 정상적으로 사회적 협동에 참여할 수 없음 - . 

이러한 점에서 기본적 필요의 충족 원칙은 여타 정의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 필요에 해당하는 자원과 서비스 - 

를 최우선으로 제공해야

본래 기본적 필요 원칙은 빈곤 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적 정의 원칙으로서 등장하였지만  - 

빈곤을 물질적 자원의 부족 또는 결핍으로만 이해한다면 기본적 필요 원칙은 생존에 필

수적인 물질적 재화의 제공에 국한되고 빈곤층 사람들은 복지 정책에 의존하는 수동적

인 수혜자에 머므르고 말게 됨 

이러한 비판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적 필요 원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향 - 

한 빈곤층 사람들의 열망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간다운 삶을 향한 빈곤층 사람들의 열망

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만한 역량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기본적 필요 원칙을 풍부하고 폭넓게 해석하려고 시도함

역량 정의론 capabilities approach□ 

최근 역량 정의론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고 있고 의 인간발전보고서의 기본  - UN

방법론으로 채택되면서 국제사회나 일국 차원의 정책을 집행하는데에도 각광을 받고 있

음

- 역량정의론에 따르면 개인이 보유한 재화나 자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

하는데 주어진 재화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역량이 사회정의론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함

- 기본적 필요의 목록을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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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의 기본가지로서 정의2. ‘ ’

디지털사회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할 존엄과 가치에 대해 디지털 사회의 특성과 다o 

양한 사회적 갈등 사회문화경제적 현상 가치변화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 이슈를 분석하, , 

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정의 의 이념과 가치를 기반으로 제안함‘ ’

디지털 사회에서 정의의 가치는 다음의 세부적인 개념 내지 과제와 연결되어 논의될 수 있음   o 

디지털 사회에서 분배정의의 대상으로서 데이터 이슈 오픈데이터 공공데이터 공익데이터- ( , , )

디지털 경제의 공정성 문제 디지털 카르텔 빅데이터 독점- ( , )

정보기술의 정보격차 문제 사회적 재화 분배 기준 디지털세 또는 로봇세에 의한 빈부격- ( , 

차 완화)

디지털 복지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 ( )

데이터이타주의와 공익데이터의 관념2-1. 

데이터의 가치 증대□ 

데이터는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O 

되었으며 이를 데이터 경제 의 개념이 출현하였음, ‘ (Data Economy)’

데이터 경제라는 개념은 년 의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고 년 집- 2011 David Newman , 2014 EU 

행위원회 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데이터 경제 개념을 도입(EU Commission) 1)

하기 시작하면서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음

은 전통적인 의 영역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경제가 아닌- David Newman IT ,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의 경제적 측면이 새로운 경쟁의 우위를 주· ·

도하는 시대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보았음2)

집행위원회는 데이터 경제란 제조업체 연구자 인프라 제공자 등이 데이터에 접- EU “ , , 

근 활용하기 위해 협력하는 생태계이며 데이터의 수집 저장 유통 활용 등을 기반으· , · · ·

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경제 라고 보았음” 3)

1) EU Commission, “Towards a thriving data-driven economy”, COM(2014) 442 final, 2014.7.2.
2) Terms like "big data," "open data" and "linked data" are part of the new era in which the 

economics of data (not the economics of applications, software or hardware) drives 
competitive advantage., David Newman, “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 Gartner, 2011.3.29.

3) Eu Commission, “Enter the Data Economy - EU Policies for a Thriving Data Ecosystem”, 
EPSC Strategic Notes Issue 21, 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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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데이터 경제의 가치 창출 과정[ ] 

자료 - : EU Commission (2017)

우리나라는 년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 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O 2019 ‘ AI ’ ,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데이터 경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을 활용AI “ AI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 로 정의한 바 있음” 4)

데이터 경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으로 대변되는 소위 차 산업혁명 을 기반으로 산업 (Artificial Intelligence, AI)’ ‘4 ’

및 경제 활성화를 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년 세계경제포럼 에서 차 산업혁명 의 도래가 선포되- 2016 (World Economic Forum, WEF) ‘4 ’

었고 동 포럼에서 차 산업혁명이란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기술들을 빅데이터, “4 · ·

와 결합하여 통합시키고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새로운 효용을 확대 증가하고 , ·

전파하는 산업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고 보았음” 5)

년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극도의 자동화와 연결성- 2016 , 4 (extreme 

이라고 밝히고 있음automation and connectivity)

4)     , “ AI ”, 2019.1.16.․ 
5)        , “4 ”, 18 2 , , 2019.8., 

     ( ), 4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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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로봇과 인공지능을 주축으로 노동의 자동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인공- ( ) , 

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잡한 의사결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함

연결성 인터넷이 일상 속으로 침투되는 현상이 점점 확대된다는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 ( ) ,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 또는 즉각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네트워

크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대표적인 예시임

디지털 경제로서의 변화□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하 코로나 O COVID-19( -19, ‘ 19’)

으로 인해 재택근무 원격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되·

면서 일상과 경제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DT6) 이 가속화)

되고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디지털 경제란 일하는 방식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생산 개발 스마트 공장 등 서비 - ( · ), · ( ), 

스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등 유통 온라인 모바일화 비접촉 유통 등 생활 쇼( · ), ( · , ), (SNS·

핑 예약 등 방식까지 국가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함· ) ·

표 디지털 경제의 핵심[ ] 

국가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 걸친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이 모든 분야에 O ·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경제에서도 데이터는 핵심 자산, 

으로 보아야 함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뉴 노멀 - 19 (new normal)7)에 대응하여 데이터 활용이 가져오

는 새로운 가치와 효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6)           , · · · ·
     

7)              2008 , 
      

비경합성 특정인이 디지털 재화를 사용해도 다른 사람의 사용가능성이 줄지 않음

비배제성 해당 재화의 생산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사용을 배제할 수 없음

비공간성 디지털 재화는 장소를 차지하지 않으며 모든 공간에서 존재 가능함, 

재조합성 재조합 과정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재화가 만들어짐

확장가능성 재화가 추가적인 비용의 지출 없이 인위적으로 많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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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의 디지털화로 인해 데이터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데이터를 활용한 o ·

산업혁신과 신규 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하는 데이터 경제의 시대가 도래함

데이터는 차 산업혁명을 이룩하고 경제 및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 4

요소이며 정부 민간기업 시민활동가를 막론하고 여러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여 공공, , , ·

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등장하고 있음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데이터법 을  - ( ‘ ’)「 」

통해 공공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 을 통해 국가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 ’)」

민간부문은 개정된 데이터 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o 3 ( , , 

개정안 을 바탕으로 데이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 중임 또한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가치 .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데이터는 경제 사회 대변혁의 핵심 동력으로 양질의 데이터 시장형성과 데이터 간 유기 - ·

적 융합이 중요

개정 데이터 법 시행 이후 국내 데이터 활용 및 거래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데이터  - 3

경제 활성화 기대

뉴딜사업을 통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산업의 데이터 활용 융합 가속 - D.N.A ·5G·AI · 

화 추진   

정부는 공공데이터 만 개 전면 공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개 데이 * 14.2 , (10 30 ), →

터 바우처 개 사 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 종 학습용 데이터 가공(8,400 ), AI (1,300 ), AI

바우처 중기 개 사 등 정책 추진 ( 6,700 ) 

데이터 기본법의 제정O 

민간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 · · ‘ ·

기본법 의 법제화’

데이터 기본법 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 ‘ ’ · ·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

그 주요 내용으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 - ▲ ▲

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및 가치·▲ ▲

평가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중소사업자 ·▲ ▲ ▲

대상 지원 등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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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정보주체가 민간 데이터를 사업자에게 전송하고 관련 사업자가 데이터를 활용해 - ,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

데이터 법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행됐으나 금융 데이터에 국한되어 있는 개별법으로- 3 , 

전체 데이터 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범위 등을 명시한 상위법은 없는 상태인 바 금융 , 

외에도 민간의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법적 지위를 , 

부여한다는 점에서 입법 의의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은 규율하지만 개방 이후 민간데이터 및 관련 - 

산업진흥을 위한 규율은 없다는 점에서 데이터기본법의 필요성 주목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상 공익데이터 의 개념 ‘ ’□ 

공익데이터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 에서 공공데이터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적 o ①

영역에서 생산된 데이터 공익 목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민간데이터 일부를 공익데이터, ②

로 규정하여 개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두면서 주목받음

여기에서 공익목적 은 공공정책의 향상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 - ‘ ’ , 

해 공시가 정당화되는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데이터를 공익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프랑스도 개념정의를 기초로 한 일반적인 공익데이터의 활용 근거를 둔 것은 아니 - , 

고 일정한 대상 을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

특허계약 수탁인이 보유한 데이터 공개의무 공공도로 관리자의 데이터 제공의무 부동  * , , 

산 거래에 따른 조세정보의 개방 등 개 분야 7

공익데이터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누가 데이터의 주체인지o , ‘ ’

의 여부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즉 공익에 기여함 에 방점을 둠, ‘ ( , )’

데이터는 공적 주체가 보유하는 공공데이터와 사적 주체가 보유하는 민간데이터로 구분 - 

따라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데이터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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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빠띠 홈페이지 * : (https://parti.coop/)

데이터경제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개인과 공동체의 기본 자산이자  o 

가치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른바 공익데이터, ‘ ’* 

개념에 주목하고 공공과 민간의 이분법적 관점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한 민간데이터

의 활용에 관하여 논의

프랑스는 년 월 일 디지털공화국법o 2016 10 7 ‘ ’8)을 통하여 공익데이터 개념을 처음 도입

동법 제 장에서 데이터 및 지식의 유통 에 대해 규정하면서 공공데이터 - 1 ‘ ’ ‘ (données 

접근 개방 과 공익데이터 를 각 구분하여 publiques) ’ ‘ (données d’intérêt général)’

규율

공익데이터는 민간에 속하나 공공 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로 공시가 정당화되는 데 - 

이터로 파악하고 일정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 공개를 규정9)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상 공공데이터는 행정문서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적 영역의 o 

관리에서 보유하게 된 문서를 공공데이터로 보고 그 개방의무를 규정

즉 공법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생성취득한 정보인지 사법적 영역에서  - , ( ) 

보유한 정보인지 불문하고 공행정주체가 생성취득한 데이터라면 공공데이터로 포함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공공데이터법과 유사, 

  

프랑스는 디지털공화국법상 공익데이터 제도를 통해 이전에 독점 기업의 시장 지위 남용o 

을 막거나 공공정책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적 요청이 있을 때에만 공권력에 의해 

특정 데이터를 공개하게 해오던 것에서 공익데이터로 규정된 비교적 넓은 범위의 민간, 

데이터에 개방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당위성을 마련하게 되었음

특정 민간데이터가 개방을 통해 부문별 공공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이끌고 - 1) , 2) 

국민들에게 더 나은 정보제공을 하고 과학 연구 및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 3) 4) 

있음을 그 근거로 공익데이터 범주에 포함된 데이터의 주체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관련 

공공기관에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8)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JORF n°0235 du 8 
octobre 2016.

9) République numérique : ouverture des données d’intérêt général 
https://www.economie.gouv.fr/republique-numerique-ouverture-donnees-d-interet-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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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에 대해서는 오픈데이터 정책에 따라 공개를 의무화하지만 민간데이터에 대해o , 

서는 사적 권리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공개를 의무화할 수는 없음

그러나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할 때 민간데이터에 대한 일정한 공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프랑스 디지털공화국, 

법상 공익데이터 는 이러한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요컨대 공익데이터 논의는 데이터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이분법을 넘어 그 목적에 주목 - , 

하는 것은 분명하고 공적 주체가 보유한 것은 공공데이터법과 오픈데이터 정책을 통해 , 

상당부분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공익데이터 논의의 실익은 민간데이터의 공개 

문제임 

 

공익데이터는 공공데이터와 구분되며 결국 공공재적 성격의 데이터에서 공익데이터를 제o , 

외한 것 가운데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를 의무화시킬 데이터를 공익데이터 라 할 수 ‘ ’

있을 것임

  

다만 공익데이터를 데이터 자체를 두고 선험적으로 기준을 두는 것이 가능 또는 타당한o , 

지 어떠한 데이터라도 그 필요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공개를 의무화시킬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데이터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처럼 프랑스의 디지털공화국법은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되는 데이터 영역 외에 공익데이o 

터라는 개념을 제정하여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식을 제안

이는 민간에게 기존에 공개 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일부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적- 

극적 규제로만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상 프랑스 사회에서의 논의는 국가적 차원의 데이, 

터 경쟁력을 갖기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이해

디지털공화국법상 개방 의무가 부여된 공익데이터 목록□ 

특허계약의 수탁자가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며 수집 또는 생산된 데이터 제 조 ( 17 )① 

보조금 지원에 관한 보조금협약의 본질적 내용에 관계되는 데이터 제 조 ( 18 )② 

국립통계경제연구소가 요구하는 민간데이터 제 조 ( 19 )③ 

판결문 및 관련 데이터 제 조 제 조 ( 20 , 21 )④ 

공공도로의 최고속도에 관한 데이터 제 조 ( 22 )⑤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 등에 관한 데이터 제 조 , , ( 23 )⑥ 

부동산 거래에 따른 조세데이터 제 조 ( 24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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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국 관련 동향 □ 

일본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 제 조는 민간 공   O ( ) 11官 用デ タ「 」  

공을 포괄한 관민데이터에 대하여 공익 증진을 위하여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10)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 - 

였음

년 월 시행한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에서 데이터의 유통 활용 촉진을 위 - 2016 12 ·

하여 국가가 정보시스템 규격 정비 및 호환성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데이터 이타주의 o  EU  “ (data altruism)”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는 년 월 공개한 데이터 거버넌스 법  - (European Commission) 2020 11

안 이하 초안에서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이타(Data Governance Act, ‘DGA’)) ‘

주의 개념을 도입’

10)      ( )官民 活用推 基本法データ「 」 
          12 ( ) 

             , 
             , 
   .

            15 ( ) ① 
             , 

   , .
             ② 

             , , 
  .

일본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 ) >官 用デ タ「 」 

제 조 개인의 참여하에 다양한 주체에 의한 민관데이터의 적절한 활용12 ( ) 

국가는 개인에 관한 민관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의 경쟁적 지위 기타 , 

정당한 이익 보호에 배려하면서 다양한 주체가 개인에 관한 민관데이터를 해당 개인의 참

여하에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 조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격의 정비 및 호환성 확보 등15 ( )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민관데이터 활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스스로 정보① 

시스템에 관한 규격의 정비 및 호환성 확보 업무의 재검토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 

다.

국가는 다양한 분야의 횡단적인 민관데이터 활용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등에 기여② 

하기 위해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및 사업자의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확보하기 위한 , 

기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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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채택된 유럽 데이터 전략  - 2020 2 ‘ ’11)의 일부로서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이라는 별칭이 붙은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안Governance Act) (Proposal for a 「

을 발표Regulation of on European Data Governance) (2020. 11. 25)」

에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데이터 이타주의 관점에서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해 데이 - DGA '

터 이타주의 조직 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 이타주의에 대한 동의서 조건을 명시' , 

에서 데이터 이타주의 란 과학적 연구목적 또는 공공서비스 개선과 o DGA (data altruism)’

같은 공익을 위해 보상을 구하지 않고 정보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

거나 기타 데이터 보유자가 자신의 비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

제 조제 항( 2 10 )

특히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대규모로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o 

충족할 경우 에서 승인된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 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으“EU ”

며 특정 회원국에서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등록은 전역에 유효하게 됨,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에 균일한 형식의 동의를 지원하는 유럽 데이터 이타주의   - EU 

동의서 양식을 개발보급할 계획

공익데이터의 가치와 논의 실익□ 

공익데이터의 개념은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그 공공성이 핵심적 지표이며 공적  o , 

가치실현을 위해 공공데이터는 물론 민간데이터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음 

공공정책의 효율적 추진 시장독점 방지 등 규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는   - , 

물론 민간데이터를 개방하여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연계할 필요성이 커짐

11)           (European Strategy for Data)
           EU

데이터 이타주의  (data altruism)□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데이터를 공익을 위하여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설치도 제안하였음 기, . 

후변화 등 과학연구 공공통계 작성 또는 공공서비스 개선 등 공익목적을 위해 개인, 

정보정보주체 또는 비개인정보 데이터 보유자가 일정한 보상없이 개인정보나 비개인

정보 사용을 허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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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데이터 논의에 있어 민간의 데이터를 일정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o 

서는 민간데이터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고려할 때 의 데, EU

이터 이타주의와 같은 전면적인 공개의무 부여는 법리적 가능성 여부를 떠나 상당한 어

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등을 활용한 체계나 보조사업 등 일정한 정부  -  , 

의 권한이 부여된 사업에서 구체적인 공공필요를 유형화 및 구체화하여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합리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 공익데이터와 관련한 입법으로 주목받은 데이터거버넌스 o EU 

법안 상 데이터 이타주의 일본의 관민데이터활용법상 관민 데이터 프랑스 디지털(DGA) , , 

공화국법상 공익데이터 등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 및 운

영체계와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범국가적 데이터전략의 관점에서 민간의 데이터를 그저 사적 권리의 영역으로서만  o , 

접근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

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민간 데이터의 공적 활용은 디지털 사회에서 데, 

이터가 가지는 의미를 재조명해보는 담론의 시작으로 접근할 필요  

공공데이터법상 공공기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강 o , 

력한 입법체계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데이터와 관련되지 않는 순수 민간데이터

에 대한 공익목적의 사후적 강제 개방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특히 공익목적의 강제 개방 대상이 되는 민간데이터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그  - 

개방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 즉 손실보상 대상인 데이터 에는  데이터에 대한 ( , )

공용침해 법리가 충분히 확립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법이론적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 

함 특히 데이터가 가지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등의 특성은 토지 등 부동산 중심의 기존 ( , 

공용침해 법리를 활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앞서 살펴본 데이터거버넌스법에서 데이터이타주의 개념을 보상이 없이 활용가능 o EU “ ” 

한 것으로 둔 것은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 공용침해 수용 사용 제한 의 ( , , )

합법성 기준 충족과 적정 보상을 통해 그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부담을 고려

한 것으로 추측됨

즉 상 데이터 이타주의 대상이 되는 민간데이터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 향유  - , DGA

에 있어 사회적 구속성을 받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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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공정 경쟁2-2. 

최근 기업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고객 경쟁사업자를 비롯한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o , 

를 수집저장 및 분석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축적된 데이

터를 이용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알고리즘 을 개발 자동 가격결정 하는 (Pricing algorithm) ( )

등 디지털 카르텔의 이슈 발생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책정은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자동제어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 - 

며 세기 산업에 있어서는 사업자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선택의 문제가 되어, 21

가고 있음

경쟁사업자들이 비슷한 알고리즘을 채용할 경우 다른 사업자의 행위 및 사업전략을 예 - , 

상할수 있어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며 장래의 경, 

쟁에 대한사업자 스스로의 조정 관리가능성은 강화될 수 있음 반면 사업자측에서는 단/ – 

지 시장의 반응을 반영하여 가격이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

따라서 종래 전통적인 반경쟁적인 행위 담합 카르텔 의 개념 및 그 판단요건을 컴퓨터알 - ( / )

고리즘이 사업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최근 들어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인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사업o  IT 

모델들이 등장하며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소비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 

또는 거의 무료로 제공 받는 등 생활의 편익을 누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이 촉( ) , 

진되기도 하지만 일부 사업자에 의한 데이터 독점 및 진입장벽의 형성을 비롯한 부정적

인 면도 함께 지적되고 있음 

사업자에 의한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는 이전부터 이루어져왔으나 최근 들어 첨단  - , IT 

기술의 활용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자화와 자동화가 보편화되는 등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초대용량 데이터의 축적이 가능해졌음(big data) 

온라인 사업자들은 많은 데이터의 수집 및 상업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용자 데이터의  - , 

수집량이 급격하게 방대해지고 있음. 

소비자들은 이를 통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 또는 거의 무료로 제공 받는 o ( ) 

등 생활의 편익을 누리고 일상 곳곳에서의 혁신이 촉진되기도 하나 한편 빅데이터가 , , 

소비자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진입장벽의 구축을 비롯한 불공정 이슈에 대한 비판론도 함께 개진되

고 있으며 그 관심의 정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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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이른바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o ‘ (data driven strategy)’

를 채용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

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적 기업결합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바 이미 온라인 시장을 선점한 몇몇 거대 기업들은 그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 

소비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시장지배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소수의 인터넷 기업이 빅데이터를 배타적으로 활용하, 

는 것은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축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이는 경쟁을 침해, 

하고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따라서 경쟁법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  

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몇몇 거대 사업자에의 데이터의 집중 문제가 경쟁의 왜곡을 , 

가져올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음

이처럼 이제 데이터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가치재로서 부상하였으o 

며 데이터를 둘러싼 다양한 활동과 사회현상은 디지털 사회의 가치로서 정의 관념 또한 , 

데이터 논의에서 주요 논쟁으로 주목해야 함을 보여줌

데이터 관련 이슈의 경쟁법적 분포□ 

헌법 제 조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O 10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상 최대의 존중, 

을 필요로 함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계약 자유의 우너칙이 파생됨 이는 곧 헌법 제 조제 항의 개 - . 119 1

인의 경제상 자유의 일종이기도 함

선택의 자유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정의 원칙으로 작동하려면 독점 방지와 공정한  - “

거래의 유지 공정한 경쟁질서 와 같은 공정한 조건이 갖추어 져야 함”, “ ”

대법원 □ 두2007. 11. 22. 2002 8626 

우리 헌법 제 조 제 항과 제 조 제 항은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23 1 , 119 1

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한편 , 

헌법 제 조 제 항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119 2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유지를 정당한 공익으

로 보호하고 있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경제질서에서 가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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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둘 이상의 기업들 사이의 자본 인력 조직적 결합을 의미하는 기업결합은 디O , , 

지털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데이터의 대량 집적의 주요 원인이자 결과가 되기도 함

즉 기업결합의 추진 배경에는 규모 혹은 범위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창출이나 국제경쟁 - , 

력 제고 사업 다각화 구조조정와 같은 전통적인 목적에 더하여 데이터 확보라는 또 다, , 

른 목적이 결합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데이터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결합이더, 

라도 각기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이 상호 결집을 통해 이전보다 양적 질적으로 정보적 , 

가치가 큰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결합기업이 경쟁상의 우위를 점하게 될 수도 있음

 - 이 점에서 기업결합으로 인한 데이터 환경의 변화는 경쟁법 정책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

새로운 단면으로 평가되고 있음 

기업결합 데이터 이슈는 데이터 독점이나 정보교환 등으로 인한 카르텔과 일면 접점을 갖O 

게 되고 실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에 있어서 데이터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관한 논, 

의는 상당부분 데이터 독과점 현상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함

그럼에도 기업결합이 일반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데이터 독점 혹은 데이터 독점- 

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형성 등의 논의와 분명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결, 

합에 특유한 경쟁법적 조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임

일반적으로 데이터 관련 경쟁법 이슈는 데이터 수집 관리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과도O : 1) ·

한 수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식별정보로 재가, 

공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증대 개인정보 제공의 사실상 강제 문제 데이터활용 단, , , 2) 

계에서 데이터보유를 통한 과도한 경쟁우위 확보 비가격경쟁 수단으로서 프라이버시 보, 

호경쟁의 감소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해 데이터의 차별 제공 데이터와 분석서비스의 , , , 

끼워팔기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음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의 기업규제는 결합으로 인한 전통적 경쟁제한성에 더하여 데이O 

터 혹은 정보자산에 특유한 효과를 감안하게 될 것임 예컨대 결합당사 기업이 보유한 . 

데이터의 양적 질적 조합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과 유인의 가능성을 높이, 

고 서비스 조합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이를 토대로 시장을 봉쇄하거나 새로운 시, 

장에의 진입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인지 등의 경쟁제한 요소가 검토될 것임

업자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나 이러한 제한 내지 규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시민, 

법 원리를 수정한 것으로서 시민법 원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지배적 ,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기업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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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 

그외에도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인한 노동자의 지위 변화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o , 

에 대해 재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으로 디지털세 로봇세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 

며 지능정보화가 가속화될수록 이러한 기술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문제 정보격차의 문제, , 

도 주요 논제로 제기됨 이는 디지털사회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변화 이슈에서 . 

제기되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라 할 것임

로봇세 도입 논란3-1. 

로봇세 란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O ’

기본적으로 로봇세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노동자를 로봇으로 대체 - , 

하더라도 로봇 세수로 개인소득세 손실을 보전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도입 찬성론O 

다양한 산업용 로봇이 기업에 막대한 돈을 벌어다주면서도 납세 의무에선 자유로워 기 - , 

업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각국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소득세 등에 누수가 생긴다고 지적

인공지능이 광범하게 적용되면서 앞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해소될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다수 견해는 자동화가 전형적으로 적응력이 높고 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 . AI

큰 고숙련 노동자가 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 

여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일부 노동자들이 더욱더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은 인. Charities Aid Foundation

공지능이 기술과 응용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소수 사람의 손에 부와 권력을 “

집중시킴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는 ” . Research Council UK “AI

에 대한 빅데이터 접근에 필요한 자원과 전문지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조직과 기업

의 손에 경제력을 집중시킬 것 이라고 강조한 반면 는 가화이트칼라 일자리와 ” , BBC “AI

블루칼라 일자리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 

로 인해 고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할것 이라고 말했다 올리 버스톤AI ” . (Olly 

은 자동화가 가장 쉽게 진행되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런던 등 수도권 지역Buston) , 

과 지방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사라 오코너. (Sarah O’Connor)

는 경제전문가의 예측보다 지방에서는 계측 및 직역 간 이동성 이 떨어지기 때(mobile)

문에 자동화가 초래하는 지역적 불평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David Autor, “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of Workplace 

Auto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3), 2015./ The Financial Times, 

“Our Robot Era Demands a Different Approach to Retraining”, 201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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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실직자가 속출하면 이들을 위한 재교육 등에 투 - 

입할 재원을 로봇세로 충당할 수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

세계경제포럼 은 올 연말까지 와 로봇 등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만여 일자리 - (WEF) AI 510

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 로봇세 도입을 검토했던 유럽의회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일단 . 

보류했지만 년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 인간 이라, 2017 ‘ (electronic person)’

며 로봇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의 인격권을 인정해 앞으로 세금을 매길 근거를 

마련

반대론O 

로봇세 도입이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 

국제로봇연맹 은 로봇산업뿐만 아니라 자동화를 진행 중인 많은 산업 분야에서 경 - (IFR) “

제적 부담이 커져 성장이 위축될 것 이라며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도 글로벌 경쟁력” “

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 주장”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용이 위축돼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것- 

국제사회의 충분한 합의와 법제도 정비부터 선행돼야 - 

유럽의회가 로봇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시도를 하긴 했지만 아직 세계 각국에서 로봇세 도- 

입을 위한 뚜렷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

정보격차 3-2.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계속 벌려 놓는다O .

 

디지털 격차 해소는 정의의 관점에서도 필요O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 아리스토텔레스 - ’ ’( )

디지털 사회의 정의는 시민들이 마땅히 누릴 것을 주면 것 디지털 기기를 다루고 정  - . , 

보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나 정책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하 추후 보완< >

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2019 ]

대 이상의 인터넷 쇼핑과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로 매우 낮다 년  70 15.4%, 6.3% .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에 따르면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 ‘

비 에 불과하다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도 수준이다64.3% . ,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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